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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 조에 따른 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26 19「 」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 개정 현황을 분석하고19 , , · , 
비공개 대상정보 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6,094 . ,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5
기록연구사 인을 포함한 전문가 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2 7 ,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 , , ,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 , ‘ ’,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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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 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종합평가Keywords: , , , , 

행정각부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formation Disclosure Council, Comprehensive Evalu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Administrative Departments

https://jksarm.koar.kr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115-136, 2023.8

http://doi.org/10.14404/JKSARM.2023.23.3.115

pISSN 1598-1487  eISSN 2671-72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115-136, 2023.8116  

https://jksarm.koar.kr http://doi.org/10.14404/JKSARM.2023.23.3.115

시작하는 글1. 

년 최초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가 실시된 지 다섯 해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 ’ . (「 」
제 호 이하 정보공개법 제 조에 따라 헌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17690 , ) 24 , , , 「 」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는 년에 이르러 총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행정안전‘ ’ 2022 591 (
부 사전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개 분야 개 지표로 실시되는 , 2022b). ‘ ’, ‘ ’, ‘ ’, ‘ ’ 4 10
평가는 각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의 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 ’, ‘ ’, ‘ ’ 4 .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년 점 년 점 년 점 년 점으로 모든 기관의 2019 79.2 , 2020 80.3 , 2021 85.1 , 2022 89.5 , 
정보공개가 지속적인 개선 추세에 있다 년 평가에서 개 중앙행정기관 중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단 . 2022 47 ‘ ’ 
한 곳도 없다 행정안전부 하지만 정보공개 종합평가 점수의 개선 추이와는 달리 중앙행( , 2021a; 2021b; 2022b). , , 
정기관 소속 일부 기관들의 정보공개 행태가 오히려 후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 
있다 김조은 정진임 년 월 검찰청은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공개하지 아니( , 2023; , 2023). 2023 6 , “
할 정당한 이익 이 없다고 판시한 정보를 식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제공하는 자의적 비공개 관행을 고수한 바 있다 박” (
중석, 2023, 1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나타난 지표와 정보공개 현장과의 괴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의 하나인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에 주목한다 비공개 대상. ‘ ’ . 
정보 세부기준 제도는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 한 세부 기준을 수립 공개 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 ” “ , ” “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 를 방지하고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년 ” , “ ” 2006
정보공개법 일부개정 법률 제 호 을 통해 신설되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8026 ) , ( , 2006). 「 」 

현행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한 제 조를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9 , 「 」 
각 기관이 규정 지침 훈령 등으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판단기준을 나타내, , 
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전체기관 비공개 세부기준 . , 2022 ‘
적합성 은 점 만점에 점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평가 상의 높은 점수가 무색하게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 10 9.3 . ,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은 여전하고 세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마저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유승 은 국회정보공개규정 을 중심으로 국회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 , (2022) 「 」
논하면서 작성방식의 오류 현행화 지체 등 형식과 내용 측면의 다양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 .

이에 본 연구는 김유승 의 앞선 연구를 확장한 후속 연구로서 정부조직법 법률 제 호 제 조에 , (2022) , ( 19270 ) 26「 」
따른 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19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 개정 . 19 , , ·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 6,094 . , 
행정소송 참여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인과 각급 기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5
인을 포함한 전문가 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수행한다2 7 , , , .

선행연구 분석2. 

비공개 대상정보를 다룬 연구는 주로 법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로는 업무. “
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연구를 통해 대법원의 년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결 두 을 ” , 2003 (2001 6425)
분석한 이철환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연구를 통해 대법원의 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8), “ ” , 2008
판결 두 을 논한 정하명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를 다룬 대법원의 (2005 15694) (2010), “ ”

년 전원합의체 판결 두 을 논한 경건 의 연구가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를 중심으로 행정정보2011 (2011 2361)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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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 을 연구한 강현호 의 연구와 공개 비공개 사유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 (2015) , “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 를 다룬 이일세 의 연구 역시 판례 분석 연구다 그 외 이민영 의 이른바 재판정” (2015) . (2011) “
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박경신 의 정보공개청구법의 타 법령 지정 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15) “ ‘ ’ ”, 
이순옥 의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제희 의 공공기관(2020) “ ‘ ’ ”, (2020) “
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연구 등이 있다” . 

반면 기록학 영역에서 비공개 세부기준을 다룬 논문은 매우 소략하다 최초의 연구는 황진현 외 의 공공기, . (2021) “
관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 전략 연구로 기관 사례를 바탕으로 비공개 세부기준 개발을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수‘ ’ ” , A
행팀 간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어 김유승 은 국회정보공개규정 을 중심으로 한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 , (2022) “「 」
세부 기준 연구 를 통해 국회정보공개규정 의 연혁을 정리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의 법적 개념을 논하였으며 국회 ” , , , 「 」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김유승의 연구를 잇는 확장적 , , 3 . 
후속 연구이나 헌법기관인 국회와 다른 성격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인 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규칙 지침 훈령을 , 19 , , 
분석하고 개 행정각부의 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전수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논의의 차별점을 가진다, 19 6,094 .

행정각부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3. , , 

제 개정 현황 분석3.1. ·

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의 제 개정 현황은 표 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정보에서 19 , , · < 1> . 
제정 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개 부처 중 정보공개 규정 및 지침을 가장 빨리 마련한 곳은 18 ,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년 건설교통부 정보공개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 호 을 . 1997 ( 192 )「 」
제정하였다 년에는 노동부 현 고용노동부 가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노동부훈령 제 호 을 수립하. 1998 ( ) ( 465 )「 」
였다 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개 부 년에는 통일부 법무. 2003 , , , 4 , 2004 , 
부 국가보훈부 등 개 부가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을 도입하였다 년 여성가족부 외교부 년 교육부, 3 , , . 2007 , , 2008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년 문화체육관광부 년 국방부가 각각 규정 지침 및 훈령을 마련하였다 규정 , , 2009 , 2010 , . 
및 지침 제정이 가장 늦은 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다 두 기관 모두 년에서야 규정 및 지침을 . 2013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제 개정 연혁 분석에 있어 일부 행정각부들은 정부 교체에 따라 큰 조직적 변화를 . , · ,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 과학기술정보통부신의 경우 년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 , , 1998
변경되고 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년 다시 교육부와 분리되어 미래창조과학부, 2008 , 2013
로 개편되는 등의 변화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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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정연도가 확인되지 않음* 

개 중앙행정부처 중 개 부처가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 이내에 개정한 규정 지침 및 훈령을 19 16 2021 2023 3 , 
가지고 있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년 각각의 규정과 지침을 일부개정한 바 있다 통일부의 통일부 . 2019 . 「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은 년 타법개정이 마지막 개정이었다 정보공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비공개 2017 . 」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개정일자가 년을 초과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 항 각 호의 3 , “ 1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년마다 점검 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세부기준 현행화의 문제3 ” 9 4 , 「 」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분석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관련 조항 분석3.2. 

년 월 현재 개 행정각부는 각각의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을 두고 2023 7 , 19 , ,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과 제 항에 명시된 세부기준 운영의 핵심 요소인 수립 공개, 9 3 4 , , 「 」 
점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 주체와 점검 시기는 행정각부별로 상이하다 표 는 개 행정각. , . < 2> 19
부의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들에 나타난 수립 공개 점검 및 개선의 담당 주체 그리고 점검 및 개선 주기에 , , , , , 
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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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은 공공기관에 세부기준의 수립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지침 훈령9 3 , . , , , 「 」 
에 담당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정각부가 많다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 ,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주체를 명시한 경우에도, . , 
행정각부별로 담당과장 정보공개담당관부터 장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은 , . , 「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비공개 세부기준을 연 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 1 ”
있다.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은 비공개 세부기준이 법이 정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9 4 “ 3「 」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 
행정각부 규정 지침 훈령에 나타난 점검 주기는 연 회 이상 부터 년 이내의 주기적 까지 다양하다 주기를 , , “ 1 ” “3 ” .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 으로 세부기준을 점검 및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들도 다수 있다 교육부,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곳은 점검 및 개선 주기, , , , , , 8
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표 참조(< 2> ). 

또한 점검 및 개선 주체 역시 행정각부별로 다양하다 기획재정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경우 , . , , , 
장관이 점검 및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은 정보공개담당관이 이를 담당하고 , , 
있다 그 외 다수 부의 규정 지침 훈령이 비공개 세부기준 조항 안에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내용을 정보공개법. , , 「 」 
상의 근거 규정과 함께 정리하면 표 과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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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가장 9 1 5「 」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공개 사유이면서도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의 단계와 기간 향후 업무 관련성 등을 , , 
사유로 한 자의적 비공개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년 정보공개법 일부개정 법률 제. 2013 ( 11991「 」 
호 에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 “
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행정각부의 세부기준 조항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과 공개 청구된 “ [ ] ” “
정보가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 하[ ] ”
도록 한 내용은 각각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과 제 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9 2 14 . 「 」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은 가장 많은 행정각부가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 
정보공개법 상 이와 일치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년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노동부훈령 제 호. , 2007 ( 652 ), 「 」 「 」

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 호 등 년 이전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규정들에 2008 ( 62 ) 2010「 」
동일한 문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 “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 ”
고 판결한 년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취지라 할 수 있다 두2003 (2002 12946).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4. 

형식 분석4.1. 

행정각부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은 별표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싣는 방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 , 
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별표를 따로 두지 않고 . , , , , , 
누리집을 통해 세부기준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과 지침에는 세부기준의 . 
공표 및 공개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두 부처 모두 누리집을 통해 비공개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표 , (<

참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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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와 누리집에 공표된 기준의 내용은 동일하나 누리집에서 공표된 기준에는 처리과 및 업무명이 표기되어 있음* 
**누리집(https://www.motie.go.kr/motie/gov_info/gov_openinfo/gov_infoopen/gov_openifosystem/gov_openifosyst

에 링크된 우리부 비공개 항목 파일 다운로드 는 년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지식경제부훈령 제 호 의 em.jsp) ‘ ’ 2009 ( 44 )「 」
별표임
***별표와 누리집에서 각각 제공하는 공통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 상이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음 그러나 주제어에 대한 가이드가 없음 대신 사전공표정보게시판. . , 
에 년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대상 비공개 세부기준 으로 검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2022 ’

행정각부가 별표와 누리집에 비공개 세부기준 내의 기관 공통기준과 부서별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지 유형6
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첫째 유형은 별표에서 공통기준과 부서별 기준을 모두 제공하고 누리집에. , A
서 별표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 , , , . , 
유형은 별표에서 공통기준만을 제공하고 누리집에서 별표와 동일한 공통기준을 담은 파일만을 제공한다 부서별 B .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이 유형에 통일부가 있다 셋째 유형은 별표에서 공통기준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형과 . , C B
동일하나 누리집을 통해 부서별 기준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형이다 넷째 유형은 별표에서 공통, . C . , D
기준만을 제공하는 것이 유형 유형과 동일하나 누리집에서 공통기준과 부서별 기준을 모두 제공한다 국가보훈B , C , . 
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이에 속한다 다섯째 유형은 별표를 제공하지 않고 누리, , , , . , E , 
집을 통해 부서별 기준만을 제공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공통기준을 . , , 
제공하지 않는다 마지막 여섯째 유형은 유형과 같이 별표를 제공하지 않으나 누리집을 통해 공통기준과 부서별 . , F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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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에 해당한다. , ,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문서 와 이미지 포맷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hwp, pdf) (gif) . 
이용자는 두 포맷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부기준을 열람할 수 있다 반면 행정각부별 누리집에서는 문서. , (hwp, pdf) 
또는 웹 포맷으로 비공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활용과 분석이 용이한 스프레드시트(html) . (xslx) 
포맷으로 제공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곳뿐이다 심지어 국방부 누리집은 이미지 파일만으로 2 . (png) 
비공개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공하는 세부기준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 ‘ (Korea Open 

인 공공누리를 적용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곳뿐이다 곳 모두 상업적Government License)’ 2 . 2 , 
비상업적 이용과 변형 등 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2 1 . , 
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개 부가 누리집에 공공누리를 표기하, , , , , , 8
고 있으며 나머지 개 부는 공공누리 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9 . 

이와 같이 제공되고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들은 팀 버너스 리 의 오픈 데이터 단계 배포 - (Time Berners-Lee) ‘ 5
계획 이 제안한 공공 데이터의 최소 기준인 별점 점 즉 구조화된 (five star open data deployment scheme)’ 3 , 
데이터를 웹상에 오픈 라이선스 기반의 비독점 오픈 포맷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 
누리집에 업로드된 비공개 세부기준의 정보수정일은 모두 년 월 이후로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2021 3
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한 개 부의 누리집은 정보수정일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 8 . 

년 월 현재 개 행정각부는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의 별표와 누리집을 통해 비공개 대상정보 총 2023 7 , 19 , , 
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각부 공통기준이 총 건 부서별 기준이 건 이다 보건6,094 . 837 (13.37%), 5,257 (86.27%) . 

복지부가 건으로 가장 많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통일부가 각각 건 건으로 871 , 80 , 82
가장 적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가 건 이상인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400 , , 
법무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개 부다 표 참조, , , , 7 (< 5> ). 

표 은 개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에 적용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를 나타낸 < 6> 19 9 1「 」 
것이다 하나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개 이상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된 경우가 많아 건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 2 , 6,094
적용된 비공개 사유는 총 건이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에서 개인정보보호 호7,250 . ‘2022 ’( , 2022a) ‘ (6 )’
가 가장 주된 비공개 사유로 나타난 것과 달리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의 주된 비공개 사유는 전체의 (31%), 

를 차지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호 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기관44.92% ‘ (5 )’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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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공개 사유에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호 가 불과 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보‘ (5 )’ 11% . ‘
호 호 는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의 두 번째 주된 비공개 사유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호(6 )’ . ‘ (3 )’ 
정보와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호 정보가 가장 적게 적용된 비공개 사유로 각각 와 를 차지하였‘ (8 )’ 1.93% 1.53%
다 표 참조(< 6> ).

내용 분석4.2. 

현행화의 지체4.2.1 

앞서 제 개정 현황 분석에서 논하였듯이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은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 항 각 호의 비공개 · , 9 4 “ 1「 」 
요건에 부합하는지 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 3 ” . , 19
행정각부 중 개 부의 세부기준에서 현행화 지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 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가보훈부7 . 7 , , , 
농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다 매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이 , , , . , ‘ ’
점검되며 누리집에 최신 정보수정일이 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부의 세부기준에서 현행화 지체 문제가 , ,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공개 세부기준의 기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 
것은 물론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과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형해화시키는 후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개 , 9 4 . 7「 」 
부의 세부기준에 나타난 현행화 지체 사례는 표 과 같다< 7> .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 부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 , , , 5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의 비공개 근거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하였으나 이 법은 이미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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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제안규정 . , , , “「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두었으나 제안규정 은 년 공무원 제안규46 ” , 2006「 」 「
정 으로 전부개정되었고 같은 해 국민 제안규정 도 제정되었다, .」 「 」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면서 “5 ”
공무원평정규칙 을 인용하였으나 이 규칙은 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전부개정되어 있다, 2005 . 「 」 「 」

또한 두 기관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 근거로 행정감사규정, “ ” 「 」 
제 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법은 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현행 법령28 , 2010 . 「 」
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제 조에 명시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17 . “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의 비공개 근거로 통계법 제 조를 제시했으나 현행 ” 13 , 「 」 
통계법 에서 비밀의 보호는 제 조에 명시되어 있다 년 월 전부개정된 통계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33 . 2007 4「 」 「 」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년 월 타법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을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용하2011 3 「 」
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 “
직무상 취득한 자료 의 비공개 근거로 지방세법 제 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년 월 일부개정을 ” 69 , 2010 12「 」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 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비공개의 근거로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현행 제 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에 관한 조항이다43 , 43 “ ” . 「 」 

현행 법령에서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 조부터 제 조129 132 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다수의 행정각부들이 십여 년 전 법령 개정사항조차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반영하지 ,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관련 정보의 비공개4.2.2 

다수의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 각종 위원회 관련 정보를 구체적 세부적 설명 없이 비공개 대상정, 
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회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 , “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기준이 인용된다면 위원회의 회의 내용 대부분은 자의적 비공개. , 
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공공우주전문위원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 , , , 

융합전문위원회 등에 동일한 비공개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세부기준을 기관 공통기준으ICT· . 
로 명시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특성에 대한 설명 없이 위원회 관련 정보에 포괄적 비공개 근거를 . 
제공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주를 특정한 정보공개법 제 조는 물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도의 9「 」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위원회 명단의 비공개는 법령과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사례다 교육부 운영지원. 
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재활“ ” , 
시설운영심의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운영위원 명단 을 포함시켰다 이는 법령에 따라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 “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서 제외 시킨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마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교통부 ” 9 1 6 . 「 」 
건설안전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 」
대상정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는 위원회 명단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교육부 . , . 「 」
학교혁신지원실 교과서정책과 동북아교육대책팀은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 명단 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두고 있“ ”
는데 이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비공개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년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2017

누 의 취지를 무시한 비공개 설정이다(2016 65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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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정각부의 비공개 세부기준은 위원회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는 위원회 회의 등의 목적 업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를 “ , , , [...] ”
공통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모두를 비공개 대상정보에 올려놓았다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의 협상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관련 사항 은 구체적 세부적 설명 없이 비공개 대상정보로 WTO “ ” , 
설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종 위원회 명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 “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명단 공개가 ” .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떠한 구체적 상황 또는 경우가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법령과 동일한 수준의 포괄적 , , 
설명으로 위원회 명단 비공개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진행 종료 정보의 향후 업무 관련성4.2.3 

다수의 행정각부가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고 있다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향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 .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등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 , “ ” . 
관광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단위과제에서 평가지표 및 배점 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면서 평가종료 “ ” , “
후 공개 라는 단서를 첨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으로 해석될 ” . , , ,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예시와 단서를 부가한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다. . 

국가보훈부는 대부분의 부서가 이 기준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세부기. 
준을 건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중 평가점수 등 이라는 세부 설명을 부가한 것은 106 . “ ”
단 한 건이다 환경부는 이를 공통기준의 적용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는 향후 . . ,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에 대해 표 과 같이 상세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 < 8> . , 
통부의 모든 부서가 이와 같은 수준의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괄성4.2.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개별 기관의 업무성격에 최적화된 세부적 기준이어야 한다 포괄적 기준과 정반대의 . 
성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행정각부의 일부 세부기준은 포괄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과학기술정. , . 
보통신부 주파수 정책과는 주파수 할당이라는 단위업무에서 비사업용 및 사업용 주파수 할당 관련 자료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설정하고 있다 단위업무가 주파수 할당인데 관련자료가 모두 비공개라면 업무 자체가 비공개인 것이. , 
다. 

국방부 국제정책과는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라는 사유로 군사 교류 협력 유지 및 자료제공“ ” “ , ”
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없다 유사하게 국방부 동북아정책과는 문서의 성격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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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함 이라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문서의 성격에 대한 포괄적 해석으로 ” . 
자의적 비공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포괄적 비공개 대상정보 설정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부실한 설명이 . 
동반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원정책과는 교원인사 관리 업무 가지를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 14 9 1 5「 」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스승 존경 풍토 조성 사업 정보 스승의 날 행사 기획 . “ , ”, “
및 지원정보 가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기준으로 제시된 정보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진행 과정의 정보인” , 
지 알 수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분석과 디지털소통제작과 등의 부서들은 다수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두세 개의 단어로 , ,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포함 계약사항 인력관련 사항 등이 비공개 대상정보로 나열되어 있다. , “ ” “ ”, “ ” . 
보건복지부의 다수 부서들도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 ”, “
평가자료 등 전혀 세부적이지 않은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법령 규정을 문자 그대로 준용하는 문제도 있다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은  정보공개법 을 . , , 「 」
상위법으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의 규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비공개 대상정보 . , . , 
세부기준이 세부적 특성을 명시하지 못하고 상위법의 규정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세부기준 수립의 이유를 무색하, 
게 만든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부 다수 소관사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각호 문구가 . , 9 1「 」 
동일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의 단위과제 대부분에 대한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또한 제. , 9
조 제 항 제 호와 동일하다1 7 . 

면담 연구5.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참여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인과 각급 기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5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인을 포함한 전문가 인이다 정보공개 전문가 인의 경력은 년부터 년이었고2 7 . 5 5 15 , 
기록연구사 인은 모두 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면담은 월 일부터 일까지 진행되었다 정보2 10 . 7 10 14 , 
공개 전문가 면담은 대면 면담으로 기록연구사 면담은 전화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당 평균 면담 시간은 분, , 1 45
이었다 면담은 본 연구의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분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 ,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된 면담 질문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 ,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실효성5.1. 

면담 참여자 모두는 비공개 대상정보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면담 참여자 대다수가 비공개 . 
세부기준에 대한 효능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 

요 면담 참여자 . ( F)

저는 비공개 세부기준을 활용은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세부기준에 문제가 많아보니 판례나 사례를 . [...] , 

가지고 보완해야 하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세부기준을 활용은 하는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면담 참여자 . , , . ( A)

비공개 세부기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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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해요 잘 만들어서 비공개 공개여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실무에서 .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는 부정적이에요 면담 참여자 . ( G)

세부기준은 해당업무들이 왜 비공개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끔 해서 비공개 판단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 ]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면담 참여자 , . ( C)

면담 참여자들은 정보공개 심의회에서도 세부기준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 
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관 자체도 이를 준거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 
이야기하였다.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 자료를 만들거나 설명할 때 세부기준을 크게 언급하지 않아요 조 항 몇 호에 저촉되는지에만 [ ] , . 9 1

집중하지요 면담 참여자 . ( D)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세부기준을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청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 ] . [...] , 

수밖에 없어요 면담 참여자 . ( E)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한 비공개 세부기준 제도의 취지가 “ ”
무색하게 오히려 비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다수의 면담참여들로부터 제기되었, 
다.

심의에서 세부기준을 가지고 보는 건 외부 심의위원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 ] 

활용되는 거죠 면담 참여자 . ( B)

오히려 기관에서 이 세부기준을 근거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용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보공개심의회[...] . [

에서 세부기준 자체가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심의위원들이 판례나 다른 기관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 [ ] 

논쟁을 하게 됩니다 면담 참여자 . ( C)

정보공개를 바라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정보를 비공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판례나 , , 

행안부 매뉴얼이 더 나은 측면이 있어요 행안부 매뉴얼도 못 쫓아오는 세부기준도 많아요 면담 참여자 . . ( G)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시각 속에서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의 , . 
문제점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라는 목소리였다, . 

그래도 비공개 세부기준을 어쨌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판단을 할 때 최소한의 지침이 될 수 . ,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고쳐 써야죠 면담 참여자 . ,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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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의 근거가 정보공개법 조 항하고 항인데 조는 시행령이 없잖아요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마다 규정을 9 3 4 , 9 . 

두고 있고요 당장은 그렇다 해도 그나마 기준인데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면담 참여자 . [...] . ( G)

사전공표정보도 처음에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죠 그것에 대해 계속 제안이 들어오면서 발전하는 게 보였어요 세부. . 
기준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면담 참여자 . ( F)

문제점5.2.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절차5.2.1 

면담 참여자들은 비공개 세부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수립절차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문제들을 지적하
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였다 먼저 비공개 세부기준의 수립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기준을 . . 
수립하고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담당관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정보공개담당관이 수합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받아 세부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잘 [ ]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낸 의견이 걸러지지 않고 심의회에서조차 걸러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면담 참여자 . [...] , . ( B)

한 면담 참여자는 심의회에서 한 번도 세부기준 검토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면담 참여자 “ ” ( C), 
연구용역으로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외부연구용역으로 비공개 세부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맞나 싶어요 부서에서 올린 것을 정보공개담당자가 검토하고 , . 

자체 심의위원들이 정리하는 게 맞지 외부에서 용역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면담 , . (

참여자 C)

같은 맥락에서 다른 면담 참여자는 공공기관들이 년마다 진행하는 공개재분류 용역에 비공개 세부기준을 같이 “ 5
붙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점을 지적하며 성격이 다른 공개재분류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이 ” , 
하나의 용역으로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면담 참여자 하지만 또 다른 면담 참여자는 세부기( A). , 
준 수립에서 연구용역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나마 외부로부터의 이야기가 내부 혁신의 . 
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외부 연구용역의 한계는 알겠지만 만약 내부 직원들이 세부기준을 만든다면 훨씬 더 공개정보를 줄일 것 같거든요 그나마 , . 

외부 전문가가 강하게 주장해주어야 조금이나마 나아지죠 면담 참여자 , . ( F)

현행화의 지체5.2.2 

본 연구가 제기한 현행화 지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쉬운 이와 같은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시스
템이 더 문제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 , 
다는 것이었다. 

종합평가할 때도 이제 세부기준의 단순 수립여부 공개여부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질적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 . ,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면담 참여자 .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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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담 참여자는 정보공개 업무 중 비공개 세부기준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상세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라고 , 
이야기하였다.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전체 업무 중에서 중요한 포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세부기준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 

않아요 면담 참여자 . ( F)

같은 맥락에서 한 면담 참여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의 사례를 들며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말하는 데는 , “
평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지적했다 종합평가 점에서 세부기준 적정성이 점 배점되” . “ 100 10
어 있는데 배점이 더 크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면담 참여자 실제로 검찰청은 중앙행정기, ” ( G). 
관 중 유일하게 년과 년 두 해에 걸쳐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총점 점 미만의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 2019 2021 60 ‘ ’ 
바 있다. 

위원회 관련 정보의 비공개5.2.3 

면담 참여자들은 본 연구가 제기한 위원회 관련 정보의 비공개 문제에 대해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
며 회의공개법의 필요성으로까지 논의를 전개하기도 했다. 

행정각부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면 볼수록 위원회 관련 정보는 묻고 따지지 않고 비공개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 ] , 

되네요 회의공개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법 없이는 이 관행이 개선될까 싶어요 면담 참여자 . . . ( G)

한편 면담 참여자들은 위원회 명단의 비공개는 다른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 
기하며 정보공개법 의 다른 비공개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 」

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는 타법에서 비공개하라고 한 것 외에는 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에 대한 . 

것들의 공개범위와 시기를 사면법으로 규정해놓았어요 위원 명단은 위촉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 , 5

하고 있어요 호를 위원회 명단 비공개 사유로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면담 참여자 . 5 . ( A)

위원회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호로만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심지어는 관련 법에 공개하라고 , 1 . [ ] 

돼 있어도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담 참여자 . ( B)

하지만 다른 법에 의한 비공개 사유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조차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 

위원회 명단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죠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데 호로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 . , 1

있어요 너무 많은 개별법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개별법에 꼼수 규정이 들어온다면 정보공개법이 . . ,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면담 참여자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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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종료 정보의 향후 업무 연계성5.2.4 

면담 참여자들은 진행 종료 정보의 향후 업무 연계성을 사유로 한 비공개 관행이 행정각부 비공개 세부기준 전반
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비공개 대상정보를 특정하여 범주를 , , 
좁히고 상세한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행이 종료된 정보인데도 왜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듯이 미리 예단하고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면담 참여자 . ( G)

업무가 끝났더라도 반복되는 평가 점수 협의 과정처럼 비공개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판례들도 있고요 단 이렇게 비공개할 , . . , 

수 있는 정보를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해요 면담 참여자 , . ( E)

이에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향후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 심사 선정 평가 관련 정보에 통일된 , , , 
최대 비공개 제한 기한을 두자는 의견 면담 참여자 도 제시되었지만 최대 비공개 기한을 정하면 최대치까지 ( A) , , 
계속 미루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면담 참여자 ( B). 

어떤 경우에는 사업 종료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개념을 너무 폭넓게 잡아요 그래서 공개 예정일도 엄청 늦게 , . 

잡아요 면담 참여자 . ( E)

이와 같은 향후 업무 관련성을 사유로 진행이 종료된 정보를 폭넓게 비공개하는 관행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
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단서조항과 배치되는 [...] ” 9 1 5「 」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 행정각부는 자신들의 정보공개 규칙 지침 훈령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 8 , , 
에 이 단서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포괄성5.2.5 

면담 참여자들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포괄성이 위원회 관련 정보의 비공개 향후 업무 연계성을 사유로 , 
한 진행 종료 정보의 비공개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이를 정보공개법 제. , 9「 」 
조 제 항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법개념 사용 문제 이일세 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1 ( , 2015)
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원회 관련 정보나 향후 업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 모두 포괄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보공개법 조 항 각호가 엄청 애매모호하잖. 9 1

아요 면담 참여자 . ( D)

포괄성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면담 참가자들은 . , 
단위과제 자체가 비공개 세부기준이 되어버리는 문제 세부기준이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 9 1「 」 
해서 가져오는 문제 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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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인데 전혀 세부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실적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관 . . [...]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관 업무 제목과 비공개 대상정보만 보니까 답답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관업무. , 

단위과제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두루뭉술한 제목만 덩그라니 면담 참여자 . [...] ( G)

소관업무 제목하고 비공개 대상정보가 동일한 경우도 많아요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제목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 . 

그런데 그 소관업무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세부기준이 왜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면담 , , . (

참여자 A)

제도 개선5.3. 

면담 참여자들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점검에 대한 절차를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

비공개 세부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조 항과 항의 개정이 필요해요 세부기준 수립 점검을 9 3 4 . [...] , 「 」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참여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해줘야 해요 면담 참여자 . ( D)

비공개 세부기준을 포함한 정보공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자의 역할이 명료하게 법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면담 참여자 . (

A)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 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이 없다 제 항은 공공기관에 9 . 3「 」 
비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제 항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점검과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4 , 
인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법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차원에서 . 「 」
비공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관은 고유업무에 대해서만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 관리하, 
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면담 참여자 이러한 절차에서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책임관 그리고 ( G). , , 
정보공개심의회의 역할 강화가 다수의 면담 참여자들로부터 주장되었다. 

정보공개담당관이 제 역할만 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담당관이 잘 확인하고 심의회에서 잘 검토된다면 크게 . 

개선될 거예요 면담 참여자 . ( A)

정보공개책임관제도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결국 관련 실국의 장이 세부기준 수립을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 

면담 참여자 ( C)

세부기준의 수립과 검토는 정보공개 심의회 의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거기 말고는 세부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 [ ] [ ] . [ ] 

단위가 없어요 면담 참여자 . ( E)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의 개정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면담 참여자는 정보공개법 의 개정 방향이 정보공개9 1 . 「 」 「 」 「
법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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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공개법 조 항이 보다 세분화되지 않으면 비공개 세부 기준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비공개 세부기준은 9 1 . 

조 항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 항의 세분화와 실질화가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개별법에서 9 1 , 9 1 . [...]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개별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공개와 비공개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 참여자 . ( A)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6. 

이상에서의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분석과 면담연구를 통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도가 다양, 
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본연의 수립 취지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 .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수립 주체 및 절차 법제화 와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 ’ ‘ ’ 
논하고자 한다.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의 주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정보, . , 「
공개법 제 조 제 항은 공공기관 에 세부기준 수립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수립 주체와 절차를 명시하9 3 ‘ ’ , 」 
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각부의 규정 지침 훈령 또한 . , , , , 
세부기준 수립 주체를 일관성 있게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 수립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규정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불비한 부분들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담당관을 통해 조율되고 수렴된 부서별 의견을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리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며 이 절차와 담당 주체에 , ,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에 법제화되어야 한, , 「 」 「 」 
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조에 명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세부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 11「 」 
신설하고 행정각부 정보공개 규정 지침 훈령에는 이를 준용한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공개 , , , . , 
세부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담당관과 정보공개책임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 
한다 앞서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서 전부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거나 판례를 반영하지 . , , 
못하는 현행화 지체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현행화 지체 문제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형해화 . 
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본연의 취지대로 자의적 비공개 남용을 .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는 정보공개의 준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 ,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은 공공기관 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점검. , 9 4 ‘ ’ , 「 」 
개선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했을 뿐 구체적인 점검 및 개선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 
이에 기관별 점검의 주체는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비공개 대상정보 . 
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법적 , , , , 「 」
권한을 확보받아야 한다. 

세부기준의 점검과 개선에서 정보공개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공개에 관한 .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 기능은 정보공개법 제 조에 의거하여 이미 행정안전부장관 , 22「 」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세부기준의 . 
질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제고해야 한다 단순히 수립하고 규정에 담아 누리집에 등록하였는지의 . , , 
가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세부기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용적으로 현행화가 수행되었는지. ,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는지 살피고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비공개의 , 
여지를 남겨놓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질적 평가 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유 없이 위원회 . 
관련 정보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하고 진행이 종료된 정보의 향후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관행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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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면 정보공개 종합평가 와 정보공개 현장 실상의 간극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 .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 . 
접근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정각부는 가지 서로 . , , 6
다른 유형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공통기준과 부서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시대에 걸맞지 . , 
않은 정보 포맷과 저작권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 
오픈 포맷과 오픈 라이선스에 기반을 둔 공통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치는 글7. 

년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하여 2006 “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의 정보공, 
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년 비공개 ” . 2023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비공개 정당화의 논리로 이용된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의 도입 취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마주하, . 
고 있다 한 면담 참여자의 말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시행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기준이다. ,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을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빠르게 후퇴하는 정보공개 관행 앞에 장기적 개선만을 기다릴 . ,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개선방안의 출발19 , . 
점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법적 불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의 수립 공개 점검 및 개선의 주체와 절차를 법령으로 명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 , , 
실효성 있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는 법률이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모든 국민이 정보에 자유롭. . 
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 속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 
정보공개의 진전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유용한 안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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